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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가단4639( 소)  손해 상(자)

 소 원 고 A 

소송 리인 법 법인 B

 소 피 고 C 주식회사

소송 리인 법 법인 D

변  종 결 2013. 8. 23.

 결  고 2013. 9. 13.

주 문

1. 소피고는 소원고에게 41,636,081원  이에 하여 2005. 1. 8.부  2013. 9. 

13. 지는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 계산한 

돈  지 하라.

2. 소원고  나 지 소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4/5는 소원고가, 나 지는 소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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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피고는 소원고에게 233,420,262원  이에 하여 2005. 1. 8.부 (2013. 7. 11.

자 청구취지  청구원인변경신청  청구취지  ‘2005. 1. 9.’ 재 부분  소장  

청구취지  청구원인 재   변경신청  청구원인 재에 추어 ‘2005. 1. 8.’  

 보인다) 이 결 고일 지는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

20%  각  계산한 돈  지 하라[ 소원고가 구하는  청구는 주  청

구  동일한 청구원인  내용  하면  다만 일실 입 산  이 는 소득  

달리하여 주  청구 액에 한 량  일부분 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 청

구라 할  없 므 ( 법원 1991. 5. 28. 고 90 1120 결 참고), 이하 결 이

에 만 그 당부를 단하  한다]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  가. 인 사실

    1) E는 2005. 1. 8. 19:20경 엘란트라 승용차(이하 ‘가해차량’이라 한다)를 운 하

여 울산 남구 동 부근 도 를 진행하다가 신 를 하여 앙  어  하

는 람에 마침 맞 편 편도 2차   1차  진행하  소원고 운  에스페  승

용차(이하 ‘피해차량’이라 한다)  앞부분  가해차량  우  부분  충격하여 소

원고  하여  우  슬  타 상  슬  내장증, 뇌진탕, 얼굴 열상, 다  타

상, 경추 염좌  신경 손상, 요추부 신경근병증 등  상해를 입게 하 다(이하 ‘이 사

건 사고’라 한다).

    2) E는 소피고  가해차량에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 체결하 는데,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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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사고는 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른 보험 간 에 생하 다.

【인 근거】다  없는 사실, 갑 4 증,  1 내지 5, 7, 8 증(가지번  포함, 이

하 같다)  각 재  상, 이 법원  인 학 부속부산 병원장에 한 신체감

(신경외과) 탁 결과, 변  체  취지

  나. 단

     인 사실에 하면, E는 앙 이 어 있는 지구역임에도 가해차량

 운 하여 앙  침범하여  한 과실  이 사건 사고를 야 하 고, 그  

인해 소원고가 손해를 입었 므 , 소피고는 가해차량에 한 보험사업자  이 

사건 사고  인하여 소원고가 입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

  다. 책임  한 여부

    소피고는, 사고 생 장소가 직 도 이므  차 에  진행하는 소원고

는 조 만 주 를 울 다면 조등  고  하  가해차량  쉽게 견하여 

충돌  피하는 어운  할  있었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시를 

게 리 하거나 과속  운행하여 충돌직 에야 가해차량  견하고 속도를  

감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었 므 , 소원고   같  과실  

고 하여 소피고  손해 상책임이 한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    일  앙 이  도 를 자  차  라 운행하는 자동차운 자

는 마주 는 자동차도 자  차  지 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 , 상

 자동차가 도  앙  침범하여 들어  것 지 상하여 특별한 조 를 강

구하여야 할 주 는 없는 것이나, 다만 마주 는 차가 이미 상  앙

 침범하여 진행하여 는 것 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, 그 차가 그  상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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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 계속함 써 진 를 해할 것에 하여 경 나 조등  이용하여 경고

신 를 보내거나 감속하면  도  우 단  피행하는 등  그 차  자  차  

 충돌에 한 험  생  지하  한 한 어운 조 를 취하여 이에 

충분히 처할  있는 상황이었 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 조 를 게 리한 경우에 

한하여 그에게 상  자동차  자  차  충돌에 한 사고  생에 하여 과실이 

있다고 인 할  있다( 법원 1994. 9. 9. 고 94다18003 결 등 참조). 

    이 사건에 하여 보건 , 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  가해차량이 

도  앙  침범하여 하는 것  미리 목격하 다고 볼 만한 아 런 증거가 없

는 , 이 사건 사고 장  앙 이 있는 복 4차  도 인데 당시 피해차량이 한

속도를 과하 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소

원고가 피해차량  그 진행차  좌우  향  시  안 하게 피행하는 등

 사고 지조 를 할 는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이 있었다고 

보  어 다. 소피고   주장  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  계산  편 상 간  월 단  계산함  원  하 , 마지막 월 미만  원 미

만  버린다. 손해액  사고 당시  가 계산  월 5/12%   계산한 간이자

를 공 하는 단리할인법에 른다. 그리고 당사자  주장  별도  시하지 않는 것

 척한다.

  가. 일실 입

    1) 인 사실  평가내용

      가)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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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⑴ 생 월일 : 1956. 8. 20.

        ⑵ 사고 당시 나이 : 48  4월 남짓

        ⑶ 별 : 남자

        ⑷ 여명 : 29.52

【인 근거】다  없는 사실, 이 법원에 한 사실

      나) 가동능 에 한  평가

        ⑴ 불법행  당시 일 한 입  얻고 있  피해자  일실 입 손해액  객

이고 합리 인 자료에 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  얻고 있었  입 액  

하여 이를  산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

있  에는 신고소득액  사고 당시  입 액  보는 것이 원 이지만, 만일 신

고  소득액이 피해자  직업, 나이, 경  등에 추어 히 액이라고 단 거나 

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에 한 객 이고 합리 인 자료가 있다면 

신고소득액만  피해자  사고 당시 입 액  삼  는 없다( 법원 1993. 2. 23. 

고 92다37642 결, 법원 1994. 9. 30. 고 93다37885 결 등 참조).

        또한,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 하면  일 한 입  얻고 있었  경

우에 있어 , 피해자에 한 사고 당시  실 입  할  있는 객 인 자료가 

출 어 있어 그에 하여 합리 이고 객  있는 입  산 할  있다면, 사

고 당시  실 입   일실 입  산 하여야 하고, 임 구조 본통계조사보고

 등  통계소득이 실 입보다 높다고 하 라도 사고 당시에 실  얻고 있  

입보다 높  통계소득만큼 입  장차 얻   있 리라는 특 사 이 인 는 경우

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   일실 입  산 하여야 하나( 법원 1994. 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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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 고 94다26134 결, 법원 2001. 7. 27. 고 2001다29001 결 등 참조), 불법

행  인한 손해 상사건에  피해자  일실 입  사고 당시 피해자  실 소득  

 하여 산 할 도 있고 통계소득  포함한 추 소득에 하여 평가할 도 

있는 것이므 , 피해자가 일 한 입  얻고 있었  경우 신  있는 실  입에 

한 증거가 출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  직종과 사한 직종에 

종사하는 자들에 한 통계소득에 하여 피해자  일실 입  산 하여야 한다( 법

원 2006. 3. 9. 고 2005다16904 결, 법원 2007. 12. 14. 고 2007다52607 결 

등 참조).

        ⑵ 갑 5 증,  15 내지 21, 25, 26, 27  각 재  이 법원  동울산

장, 주식회사 F에 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소원

고는 1997. 2. 1. ‘F’라는 상  사업자등  마  다  같  날 G 주식회사에 소

원고 소  탱크 리자동차를 지입하고 그 부  탱크 리자동차 운송사업  하

고, 이후 동일한 상  2000. 5. 1. 주식회사 F에 소원고 소  탱크 리자동차를 

지입하고 그 부  탱크 리자동차 운송사업  하는 등 1997. 2. 1.부  이 사건 사

고 당시인 2005. 1. 8. 지 탱크 리자동차 운송사업  하여  사실, 소원고가 

할 동울산 장에게 2004 도  소득 액  10,271,931원 , 2005 도  소득

액  101,296원  각 신고한 사실, 한편 노동부가 간한 2005 도 임 구조 본

통계조사보고 (이하 ‘통계조사보고 ’라 한다)에 르면 ‘남자, 5  이상 10  미만 경

, 자동차운 종사자(직종분 번  842)’  임 이 월 여액 1,568,770원, 연간 특별

여액 3,447,269원 써 월 평균 1,856,042원[= 1,568,770원 + (3,447,269원 ÷ 12

월)]인 사실  인 할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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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⑶  인 사실에 하면, 소원고   신고소득액 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

한 월 소득1)   4인 가구 월 생계 2)에도 미 는 못하는  5  

이상 자동차 운 업 에 종사한 경  가진 소원고  실 소득이라고 보  어 고, 

달리 소원고  실  입에 한 신  있는 자료도 찾아 볼  없 므 ,  법리

에 추어 소원고   신고소득액  소원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입 액  

삼  는 없고, 히  소원고  입에 한 객 인 자료가 출 지 아니한 경

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 , 결국 소원고가 종사하  직종과 사한 직종에 종사

하는 사람들에 한 통계소득인  통계조사보고  자동차운 종사자  임  

 소원고  일실 입  산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(앞  든 증거들과 변  

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사업주  탱크 리자동차 

운송사업  하면  그 입  부분  소원고 개인  노 에 존하고 있었

 인 할  있 므 ,  통계조사보고 에 하여 소원고  같  경  가지고 

같  직종에 종사하는 근 자  임 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  일실 입  산

할  있다).

        ⑷ 라  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를  경  5  이상 10  미

만  자동차운 종사자  어도 월 1,856,042원 상당  소득  얻   있는 노동

능  보 하고 있었다고 이 타당하므 , 이를  소원고  일실소득  산

한다( 소원고는, 자신  2004  매출이 74,366,935원이고 여 에 2004  운행경

에 른 경  21%를 용하면 연소득이 58,749,879원 써 월평균 소득  

1) 도시일용노임에 한 월 소득  2004  상 는 1,152,228원(= 52,374원×22일), 2004  하 는 

1,156,430원(= 52,565원×22일), 2005  상 는 1,156,870원(= 52,585원×22일), 2005  하 는 

1,167,980원(= 53,090원×22일)이다.

2) 4인 가구 월 생계 는 2004 도 1,055,000원, 2005 도 1,136,000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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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95,823원이므   월평균 소득   일실 입  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

나,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 소원고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또한 소원

고는, 자신이 1995. 8. 9.경 1종 운 면허를 취득하고 그 부  탱크 리자동차 

운송업에 종사하 므  10  이상 경  자동차운 종사자  통계소득   

일실 입  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 14, 24 증  각 재만 는 이를 인

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, 소원고  이 부분 주장도 이

 없다).

      다) 후 장해  노동능 상실

        ⑴ 후 장해 : 신경  척추, 신통증

        ⑵ 노동능 상실  : 구장해 20%(맥 라이드  척추손상 항목 Ⅲ-A-a항 

용, 직업계  7 용) {법  당해 사건에 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 운 심증에 

하여 특  감  결과  다르게 노동능 상실  단할  있고, 상해  후 증

이 어느 도 지속  것인가 하는  학  단에다가 그 후 증  구체  내용, 

피해자  연 , 직업  질과 직업경  등 여러 가지 사  참작하여 경험법 에 

하여 결 하여야 하는 [ 법원 2006. 5. 11. 고 2003다8503( 소) 결 참조], 앞  

든 증거들과 이 법원  인 학 부속부산 병원장에 한 사실조회 결과  변  

체  취지를 종합하여 인 할  있는 다 과 같  사  즉,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

 리 가 3,611,000원 상당이 생하고 피해차량 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  도  

그 충돌 당시  충격이 강했  , 통사고  인한 상해  경우 외  도에 라 

임상 증상  도가 매우 다양하고 가변 이며 통증에 한 감내능 에 있어 도 개인

차가 존재하는 , 인 학 부속부산 병원 신경외과 사 H는 이 사건 사고일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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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여가 경과한 감 일 재 지  후 장해 증상이 있는 것  보아  후 장

해가 구 일  있다고 평가한 , 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탱크 리자동차 

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   등에 추어 보면,  후 장해는 구 인 장해  평가

함이 상당하고, 그  인한 노동능 상실  맥 라이드  척추손상 항목 Ⅲ-A-a항  

용하 , 직업계  7(트럭운 사)  용한 20%  인 함이 상당하다. 한편 소피

고는  노동능 상실  증에 한 것이라는 취지  다 나, 갑 8, 9 증  각 

재만 는 이를 인 하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 소피고

  주장  아들이지 않는다.}

        【인 근거】이 법원  인 학 부속부산 병원장에 한 신체감 (신경외

과) 탁 일부결과, 이 법원  인 학 부속부산 병원장에 한 사실조회 일부결과, 

경험 , 변  체  취지

        ⑶ 입원 간 : 2005. 1. 8부  2005. 9. 6. 지

        【인 근거】갑 2 증  1,  7 증  각 재

        ⑷ 간별 노동능 상실

   ㈎ 사고일인 2005. 1. 8.부  입원 간 종료일인 2005. 9. 6. 지 : 100%

   ㈏ 2005. 9. 7.부  가동 간 종료일 지 : 20%

      라) 가동연한 : 2016. 8. 19.(자동차운 종사자  만 60 가 는 날 지)

        【인 근거】경험 , 변  체  취지

    2) 계산 : 50,861,081원



- 10 -

번호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 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-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
1 2005-1-8 2005-9-6 1,856,042 100.0% 7 6.8857 0 0.0000 7 6.8857 12,780,148

2 2005-9-7 2016-8-19 1,856,042 20.00% 139 109.4721 7 6.8857 132 102.5864 38,080,933

 일실수입합계액(원): 50,861,081

  나. 향후 료  인  여부

    소원고는, 이 사건 사고  인한 향후 료  이 사건 사고  인하여  

아 6개에 한 임플란트 용 30,421,233원  지  구하므  보건 ,  3, 6 증

 각 재  이 법원  동아 학 병원장에 한 신체감 탁 결과만 는 이 사건 

사고  인하여  같  아 손상이 생하여 향후 료가 필요하다는  인 하

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, 소원고  이 부분 청구는 아들이

지 아니한다.

  다. 공

    갑 2 증  1 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소피고가 소원고에게 

이 사건 사고  인한 손해 상   일부  15,225,000원  지 한 사실  인 할  

있 므 ,  지  15,225,000원  소피고가 지 해야 할 손해 상 에  공

어야 한다.

    한편, 소피고는 소원고  료  18,448,870원  지출하 므   료  

 소원고  책임  상당액  소피고가 지 해야 할 손해 상 에  공 어야 

한다고 주장하나, 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한 과실이 없  앞  본  같

므 , 소피고  이 부분 공  주장  이  없다.

  라. 자료

    1) 참작사  : 이 사건 사고  경  결과, 소원고  나이, 직업, 후 장해 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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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, 그 에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사

    2) 인 액 : 6,000,000원

  마. 소결

    라  소피고는 소원고에게 41,636,081원(= 재산상 손해 35,636,081원 + 

자료 6,000,000원)  이에 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. 1. 8.부  소피고가 그 

이행  존재 여부나 범 에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는 이 결 

고일인 2013. 9. 13. 지는 민법이 한 연 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

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  각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

가 있다.

3. 결론

  그 다면, 소원고  이 사건 소청구는  인  범  내에  이  있어 이를 인

용하고, 나 지 소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식


